
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9. 6. 11.>

단기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
체류자격

(기호)
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

1. 사증면제

(B-1)

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

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

2. 관광․통과

(B-2)

관광․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

하려는 사람

3. 일시취재

(C-1)
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

4. 단기방문

(C-3)

시장조사, 업무 연락, 상담, 계약 등의 상용(商用)활동과

관광, 통과, 요양, 친지 방문, 친선경기, 각종 행사나 회

의 참가 또는 참관, 문화예술, 일반연수, 강습, 종교의식

참석, 학술자료 수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

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(영리를 목적

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
5. 단기취업

(C-4)

가. 일시 흥행, 광고ㆍ패션 모델, 강의ㆍ강연, 연구, 기술

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. 교수(E-1)부터 20. 특정활

동(E-7)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

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

나.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

ㆍ보수,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․감독 등을 목적으로

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

동을 하려는 사람

다.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

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(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

가공 분야를 포함한다)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

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



인정하는 사람


